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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안내

개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

주의사항

전라남도가 아닌 다른시ㆍ도에서 이사오신 경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가 아닌 지역번호(강원00가0000)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ㆍ도간 변경등록신고.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이고 주소,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

경등록이 완료.(2003년1월2일시행)

법인·단체·사업자등록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 신고.

개인택시인 경우 강진군이 아닌 다른 시․군로 이사 가시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등록세 : 15,000원(시ㆍ도간 변경은 제외)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수수료는 번호판 제작소에 문의.

구비서류

시 ·도간 변경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비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차량에 한함)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번호변경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경우 : 말소사항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자인경우 :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신분증(차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 변경(구번호 경기00거0000 → 전국번호 00거0000로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편리한민원 >  자동차민원 >  자동차등록 >  변경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http://www.g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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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신분증(차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녹색번호 → 흰색번호) - 번호변경 안됨

등록번호판교부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ㆍ뒤 번호판

신분증 (대리신청시 차주와 오시는분의 신분증)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주소변경전 사본 가능)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표자 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전국번호(00고0000)를 번호 변경 할 수 있는 조건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가번호의 끝자리 짝ㆍ홀수가 같은 경

우

소유권이전등록시

시ㆍ도변경시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과태료처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100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

(http://www.g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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